
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

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

1. 주     문

 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

와 관련하여 아래 제안이유와 같이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

과태료를 부과하고 자 함.

2. 제안이유

  가. 요구사유

    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

조사와 관련하 증인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

  나. 과태로 부과현황 : “붙임” 참조

  

3. 참고사항

  가. 지방자치법 제41조

  나.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

  다.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



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

▢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자 현황

연번 성 명 직   책 출석요구일시 비고

1 임윤택 서울시태권도협회
상임고문

2019.6.4(화)

2019.6.5(수)
우편물 반송(2회)

2 박창식
서울시태권도협회
임원 〃 우편물 반송(2회)

3 장용갑 대한장애인태권도
협회장 〃 불출석 사유서 제출

4 김경남 관악고등학교코치 〃 불출석 사유서 미제출 

▢ 불출석 사유에 따른 과태료 부과

연번 성  명 불출석 사유 과태료 부과사유 및 결정액

1 임윤택 우편물(등기) 반송2회

○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
출석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
해당되지 않음

○ 특별위원회 의결로 500만원 부과

2 박창식 우편물(등기) 반송2회

○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
출석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
해당되지 않음

○ 특별위원회 의결로 500만원 부과

3 장용갑
2020 도쿄패럴림픽 대비

국가대표선수단 지도

○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
출석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
해당되지 않음

○ 특별위원회 의결로 500만원 부과

4 김경남 사유서 미 제출

○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
출석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
해당되지 않음

○ 특별위원회 의결로 500만원 부과


